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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와 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이 2016∼2017년

간 채택된 대북제재 5건에 대하여 일부 해제를 요구한 원인과 배

경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 간 영구적

협력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경제적 상호의존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2006∼2019년간 제출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602건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이행도를 이행강도와 이행범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하였다. 이행강도는 ①단순조치 ②기존 국내법 체계 내에서의 조

치 ③독자제재나 제재를 위한 새로운 입법 행위 순으로 구분하였

다. 이행범위는 결의안의 내용 변화에 따라, 초기 결의안에서 중점

을 두었던 ①무기 ②금융과 최근 제재에서 집중된 무역ㆍ인력ㆍ검

색ㆍ운송 등의 범위는 ③기타로 묶어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

사회는 기존의 자국 법체계 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기타 범위

이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행범위별 이행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칸트의 영구평화론적 관점을 적용하

여, 민주적ㆍ법적ㆍ상업적 평화를 요인별 범주로서 요인들과의 인

과관계를 달리 구성하였다. 모든 범위별 이행강도에 민주주의 지

수(민주적 평화), PKO분담금(법적 평화), GDP 대비 상품무역량

비율(상업적 평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민주 국가일수록, 국제 평화를 위한 기여가 높을수

록, 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일수록 대북제재 이행도가 높고, PKO분

담금 비율 요인이 다른 유효 요인보다 이행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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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행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KO분담금 비

율이 높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로써 칸트의 영구평

화 범주 체계가 현재 UN 대북제재 이행에서도 지속 연계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회원국들은 제재 초기에 비해 후기에서

강도 높게, 그리고 결의안의 내용 변화에 맞춰 제재를 이행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 철수를 요청하는 내용

인 2397호 8항은 기타 범위 보고율이 100%이고, 이행강도 2의 비

율이 다른 결의안에 비해 유독 높았다. 이는 안보리가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결의안 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2397호 8항에 대해서만 중간ㆍ최종보고서 제출 기

한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2397호 8항 이행보고서의 이행강도가 낮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가 많지 않아

이행강도가 높기 힘들고, 파견국 또한 대부분 북한과 친소관계가

있어 강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제출 국가들이 많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대북제재가 추가될 경우, 국제사회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내용으로 이행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집중 제재의 형태로

발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요어 : 대북제재, 이행도, UN, 회원국, 안보리,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2-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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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국제적 고립을 고수하며 ‘악의 축’으로도 불

리었다가 남북정상회담(판문점, 2018.4.27), 2차 미북정상회담(하노이, 20

19.2.27∼28) 등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했다. 그간 북한의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고, 제재 압박에도 미제ㆍ외세 배격의

구호 아래 일부 국가들과의 협소한 교류로만 버텨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

었다. 교착상태였던 남한과의 관계도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해빙무드로 전환되었던

한반도ㆍ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제재완화(또는 해제)

를 사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은 결렬(No

Deal)되었고, 이후 북한은 미국에 ‘전면 UN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라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의 결의안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먼저 해제’를 요구했음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대

북제재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제재 초기부터 고수한

자강 전략 노선을 전환하는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위와 같은 북한의 발언 배경으로는 제재 장기화로 인해 북한 내 각종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정책집행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지배적

이다. 산업가동에 차질이 생겨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이례적 대외행보에 대한 시선들이 유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북한은 추가 비핵

화 협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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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전히 각종 무력도발을 강행한다.

국제사회는 핵ㆍWMD 등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무력도발에 국제

기구를 통한 대화시도, 국제협약 등의 양식으로 공동 대응해 왔다. 대표

적으로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구로서, 북한의 무력 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하

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2015년까지는 북한

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한 무기ㆍ관련 부품의 수출 금

지 등이 중심내용이었고, 2016년 이후는 경제 제재를 더하여 북한 경제

를 압박함으로써 포괄적 핵 위협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실행중이다. 시

간이 갈수록 제재 강도는 더해지고 제재 범위도 확대되어 가장 최근 결

의안인 2397호(2017)는 슈퍼제재로 칭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용도 물품(dual-use item)을 민수용으로 위장 수입

하여 무기 개발에 전용하거나 편의치적선을 활용해 금수품을 불법 환적

하거나 자금세탁ㆍ밀무역 등 사각지대에서 대북제재망을 우회하는 사례

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적 제재에 준하여 북한의

외화 유입로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지만, 그 이행에는

강제성이 없어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한다. 이는

곧 현행 안보리 대북제재 시스템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보완책으로서 추가제재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재 초기에는 없었던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가 왜 후

기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온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제재

를 집행하는 UN 회원국들의 이행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찾는 것으로 답

을 갈음할 수 있다면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제재 이행도는 어떠한지 그리

고 어떠한 요인이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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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지역이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지, 결의안에 따라 이행도에 차이

가 있는지 여부도 짚어보고,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효

과가 있을지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 필요성

대북제재는 경제 압박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

화를 이룩하는 것이 목적인 다자제재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북한과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해 왔지만, 국

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접근이

적었다. 각 국이 결의안별 제재 이행도를 공식화한 이행보고서에 관한

연구도 소수였고,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또한 제출유무로서

이행여부를 측정하는 등 내용분석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고립된

북한에게 그나마 열려있는 통로 국가가 연구 대상이 되는 기존 시각과

더불어 UN 회원국들을 주체로 하는 안보리 제재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

는지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의 실질적 제재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대

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라는 두 개의 기구를 두었

다.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북

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현장에서 제재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위반 사

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중간ㆍ연례 보고서로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패널의 활동과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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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파악한다. UN 회원국은 UN 헌장 제5

장 제25조1)에 따라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안보리에

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그것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결의안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조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의 낮은 제출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

다. 제출율은 제재 후기에 높아진 것이 본 연구가 진행된 현재까지 단 1

건의 이행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이 전체의 약 35% 정도가 된

다. 제출이 곧 완전한 이행은 아니지만 제출여부로서 이행의지를 측정할

수 있고, 제출된 보고서는 이행도를 파악 가능한 자료로서 분석에 활용

이 가능하다. 이행보고서가 국가의 대표성을 띄고 UN에 제출되는 자료

라는 점 또한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흐름과 특징 파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제재회피에 대응하고 핵 보유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북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대북

압박과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재 성공을 위한 국제 이행도 점

검이 시의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 안보ㆍ평화 위협

요소인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UN 회원국들의 이행도를 측정하고, 이행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음으로써 대북제재 견인방향을 전망한다.

1)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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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제재 이론

다자적 경제제재로 분류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경

제제재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들은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경제제재가 제재대상국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이 제재 목적과 부합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제재 주도국과 제재 대상국간 경제

적 의존도,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재 이행 의지 및 제재 자체 속성 등으

로 다양했다. 이 요인들은 제재 성패와 상관없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김상기, 2007) 제

재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독자제재와 다자제재 중

효과가 더 큰 형태, 둘째, 주도국과 대상국의 관계, 셋째, 적용 기간과 관

련한 연구와 실험들이 있었다.

1. 독자제재와 다자제재

제재의 효율적인 추진 과정에 관한 이론들 중 Hufbauer, Schott & Ell

iott(1990)은 독자제재의 효과성을 다자제재보다 크게 보았다. 이들은 사

례분석을 통해 다자제재는 제재를 실행할 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실패

횟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여러 주체들의 협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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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어 적기를 놓치거나 제재 강도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고 보았다. Bonetti(1998)도 다자제재는 이해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적어 제재를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다

른 장점들을 상쇄하기 때문에 독자제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Drezner(2000)는 정당성 측면에서 제재를 조명했을 때, 다자제재

가 더 큰 효과를 담보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는 국제

적 보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다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다수 국가들에게

제재에 참여할만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

기구를 통한 제재는 관련국들의 공조가 부실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제재

불이행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 참여유인으로서 사전적 재보증의 측면이

큰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Martin(1992)도 경제제재

는 제재 주도국이 대상국에게 ‘강압적 협력’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국제

기구를 포함한 제재가 포함하지 않은 제재에 비해 여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다자제재는 참여국들이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막아 지속성을 높이므로, 독자제재보다 더 효율적

으로 제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절충적인 시각으로 Bapat & Morgan(2009)은 제재 대상과 관련한 이

슈의 수가 제재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슈가 단수일 경우에

는 독자제재가, 복수 이슈일 경우는 다자제재나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는 다수 국가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통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후자는 국가들의 다층적인 이해가 결부되

면 무임 승차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근거이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단계

에서 국가들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행동을 하거나 무임승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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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기도 한다.(Keohane, 1984; Downs et al., 1996) 이때 국제기

구로서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제재 대상국을 감시하기가 훨씬 유리

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가 참여국들의 제재 이행태도

를 감시할 수 있다면, 다자 제재가 독자 제재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제재 주도국과 제재 대상국의 관계

제재는 제재 주체의 수에 못지않게 제재 주도국(참여국)의 역학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McClean & Whang(2010)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협력도가 높을수록 제재 효과가 높아지는데, 특히 대상국의 핵심 교역국

의 이행도가 성공여부를 가릴 만큼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대상국과 교역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핵심 교역국은 대상국과 교역을

늘려 자국의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참여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대상국 또는 주도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분석했

다.(정한범, 2017) 즉, 대상국에 대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조력할 국

가가 있다면 제재 부과 목적만큼 제재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Early(2012)는 주도국-제3국-대상국의 관계에 주목하여, 제3국이 주도

국과 동맹관계이면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대상국과 동맹이나 군사

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이면 두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국이 주도국과 대상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경제

적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상황을 악용한 무역 확대를

예측했다. 이러한 ‘제3국 효과’는 주도국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많은 제

재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황태희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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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 기간

제재는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될 수도 있지만,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제재가 적용될 시간이 필요하다. Bolks & Al-Sowayel

(2000)은 제재 대상국의 정치 구조와 안정성 등이 제재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Able & Wright(2010)는 일당체제나 군부독재 국가들

은 제재로 인한 리더십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

로 Morgan, Palmer & Miers(2000)는 1,400여개의 제재를 검토하여 평균

9.2년 동안 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성공한 제재는 3.8년, 국제기구를 통

한 다자제재는 4년이라는 평균 지속기간을 도출했다. Hufbauer, Schott

& Elliott(1990) 또한 성공한 제재의 평균 기간은 2.9년, 실패한 제재는

8.0년으로 추정했다. Haass(1998)는 대상국의 ‘제재 피로도’는 시간이 가

면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재를 부과하게 된 이슈의 영향이 줄어

들면서 국제적 이행도 사라진다고 했다. 이처럼 경제제재의 성패여부는

장기적인 제재 이행 후에야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신정호 등, 2016) 기

간과 제재 효과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상기, 2007)

제 2 절 안보리 대북제재

1. 결의안 내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제재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행방침

도 정교화 되면서 강도를 높였다.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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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대북제재 결의안 825호를 채택하여 국제적 대응을 시작하여, 1540

ㆍ1695호 결의 등 추가제재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총 23건의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전문가 패널 연장용 결의안 10건2)을 제외한 13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 록]으로 정리하였다.

결의안은 ‘무기-금융-무역-인력-검색ㆍ운송’의 흐름으로 주요 내용이

변화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결의안의 제재 강도를 토대로 하였다. 초

기의 1718ㆍ1874호는 무기 중심에서 2087ㆍ2094호로 오면서 금융 조치

가 더해졌다. 2270호는 무역 범위의 제재가 최초로 시작되었고, 2321호는

무역 압박을 심화시키면서 초기 단계의 ‘북한 인력 범위’ 제재를 명시했

다. 2356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최초로

제재를 부과한 결의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대상

을 추가하였다. 후속 결의안들은 각 범위들을 강화하거나 조합한 형태로

제재를 부과하였는데, 2371호는 무기와 연관된 북한 인력에 대한 압박과

대북무역이 불가능한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검색ㆍ운송 범위도 주요 제

재 대상으로 정하였다. 2375호는 전 범위에서 제재 수준을 높였고, 가장

최근 결의안인 2397호에서는 인력ㆍ검색ㆍ운송 범위에 추가 압박을 가하

고 무기 범위 제재를 재강조하면서 전체 제재의 강도를 심화시켰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제재 강도와 범위에 따라 크게 맞춤형 제재와 포괄

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임갑수ㆍ문덕호, 2013) 맞춤형 제재는 제재

위반 행위자인 개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을 선별하여 직접 제재를 부과하

는 것으로 무기금수, 여행금지, 금융제한 등의 조치들이 주로 적용된다.

포괄적 제재는 제재 대상국의 수출입 등 무역 제한을 통해 불특정 전체

2) 1887호(2009), 1928호(2010), 1985호(2011), 2050호(2012), 2141호(2014), 2207

호(2015), 2276호(2016), 2345호(2017), 2407호(2018), 2474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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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맞춤형 제재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

는 경제 제재를 일컫는다. 이를 안보리 대북제재에 적용시키면, 결의안

1718호(2006)부터 2094호(2013)까지는 맞춤형 제재로, 2270호(2016)부터

2397호(2017)까지는 포괄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하여 관련 부품 등의 금

수와 선박 수색 등의 내용이 중심인 맞춤형 제재였다. 2016년 이후 제재

는 맞춤형 제재에 경제 제재를 접목해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목적의 포괄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의 적용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은 경제제재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재 주체의 다양성, 국제기구의 영향력, 제재 기간, 대상국의 내적 안정

성, 제재 주도국과 대상국간 경제적 의존도, 제재 참여국 중 대상국과 관

계가 밀접한 제3국’을 제시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을 제재대상으로 국제기구인

UN이 주도하고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다자제재이다. 그리고 국제

안보와 평화라는 보편적 규범이 제재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회원국들의

참여 명분이 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이 요구되는 구조이다.

대북제재는 현재까지 약 13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는 이론상 성공하거

나 실패한 제재의 평균 지속 기간을 웃돈다. 그 기간 동안 다수의 결의

안이 채택되면서 제재 조치도 확장되었지만, 북한의 높은 정치적 안정성

에 의해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재 적용 기간과 효과가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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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면, 누적되는 결의안에 비해 대북제재 영향은 변화하지 않았

다. 제재 실행기간이 길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이행도 느슨해져 북한의 제

재 피로도도 풀어질 수도 있다.

다자 경제제재는 주도국-참여국-대상국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에 따라 실효성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다. 북한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전체 제재 이행도도 낮을 것이고, 이런 회원국들

이 많다면 국제기구 차원의 제재 성공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특히

북한의 주요 교역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Kim &

Mario(2013)은 모든 국가가 미국, 미국의 동맹국, UN과 같은 수준으로

대북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자적 대북제재는 실패했

다고 보기도 했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대북 제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제정치학과 경제적 실효성의

관점이 혼합되어 있다. 결의안의 내용, 경제적 영향 그리고 주요 국가들

의 제재 이행에 주목하며 제재 효과를 측정하는 성격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북중 교역량 등 북한 수출 의존도가 90% 이상인 중국과

의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 적용 후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수치 변화

에 주목해 ‘제재의 실효성’을 잠정적으로 측정해 왔다. 분석 결과는 ‘유의

미한 영향이 있다’ 또는 ‘영향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의 의견으로 양분

되었고, 2016년 이후의 제재 조치들이 이전보다 강력하다고 해석했다. 하

지만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비중 있게 다룬 연구들은 실제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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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 제한 등의 이유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안고 있고,

연구자마다 계산법이 달라 동일주제의 연구도 수치가 상이한 경우도 있

었다. 주로 거울통계 방식으로 연구에 필요한 수치를 도출해내어 한차례

가공된 자료인 만큼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북한 연구가 지니는 한계이다.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양운철ㆍ하상

섭(2012), 임을출(2017), 유재승(2013), Kim Jina(2014), 박지연(2016)의

접근이 있다. 대북 경제제재의 한계로 국제공조의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한 양운철ㆍ하상섭(2012)은 전문가 패널이 1718ㆍ1874호 결의에 대

한 회원국들의 낮은 보고율과 소극적인 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인

용했다. 그 원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처벌보다는 참여의 의미가

강해 안보리 제재에 강제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임을출

(2017)은 2270ㆍ2321호 결의를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분석하였는데, 회원

국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운ㆍ금융ㆍ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했다. 중국을 중

심으로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동ㆍ유럽 등 권역별 일부 국가들의 이행보

고서에 실린 사례들을 소개했고, 제재에 대응하는 북한 내부의 변화상도

살폈다. 유재승(2013)은 1718ㆍ1874호 결의에 따라 이행보고서들을 시기

ㆍ빈도ㆍ지역ㆍ남북한 수교국별 통계를 내어 분석하고, 보고서 내용을

이행강도에 따라 입법ㆍ의법ㆍ행정ㆍ미흡 총 4가지 조치 유형별로 분류

하여 각국의 이행도를 측정했다. ‘입법조치’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내

용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했을 때, ‘의법조치’는 기존 국내법으로 제재를

이행할 경우를 지칭했다. ‘행정조치’는 정부기관에 통보ㆍ고지ㆍ행정명령

등 정도의 이행수준, ‘조치미흡’은 부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거나 조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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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모호하거나 또는 조치결과가 없는 경우를 뜻했다. Kim Jina(2014)

는 UN 대북제재를 강압외교로 보면서, UN회원국들이 얼마나 결의안에

부합하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살폈다. 결의안의 강도와 범위

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수용성이 불균형적이고 이행

또한 비대칭적이었다고 해석했다. 박지연(2016)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관계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수준의 극

초기 단계의 제재 이행을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구체적인 조치 방법과 독자제재 추진 현황을 보고할 만큼 이행도

가 높고, 중국은 대북제재 참여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로 이행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행보고서의 제출여부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우정(2018)과

이난희(2019)의 논문이 있다. 이우정(2018)은 1718호∼2397호까지 10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대상으로 국가ㆍ지역별로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가리었

다. 이난희(2019)의 연구는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

력 수준을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국가들이 안보리 제재에 참여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안보리 대북제재를 견인하는 미국의 영

향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어 북중 교역량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행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보고서 제출 여부로써 제재 이행 현황의 큰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리 대북제재는

제재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요구하는 방침도 정교화 되면서 강도

를 높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제재 내용과 성격 등 특성

에 따라 회원국들의 이행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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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도를 이행강도

와 이행범위의 두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아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들의 협

력이 요구되는 UN 주도의 대북제재이고, 제재의 궁극적 목적 또한 북한

의 비핵화 달성을 통한 세계 평화이다. 이에 관련된 이론적 바탕이 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관점을 분석에 적용하여 요인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

하고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달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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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방법

주요내용
방법론 연구 결의안ㆍ시기

이행

보고서

내용

양운철

하상섭

(2012)

정성
o 2개 : 1718, 1874

o 약 6년 : 2006∼2012.3

o UN 안보리 대북제재안

이 결의된 초반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보고율을 비

교하면서, 사치품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고율

저조 현상 등을 지적

임을출

(2017)
정성

o 2개 : 2270, 2321

o 약 7개월 : 2016.3∼2016.11

o 2270호 이후 국제사회

는 전반적으로 제재 이행

에 협조적이었고 대북제

재 매커니즘이 자리 잡기

시작, 북한의 해운ㆍ무역

ㆍ금융 부문에 타격을 주

었다고 평가

유재승

(2013)
정량

o 2개 : 1718, 1874

o 약 6년 : 2006.11∼2013.1

o 이행보고서를 제출 시

기ㆍ빈도, 지역, 남북한과

의 수교상태 및 조치 유

형별로 각각 분류ㆍ검토

Kim Jina

(2014)
정량

o 2개 : 1874, 2094

o 약 5년 : 2009∼2014

o 공조수준, 범위, 주요

대북교역국, 주북대사관

이 있는 국가의 이행보고

서 제출 여부, 내용 및

북한 외교사절단이 있는

나라의 이행수준 분석

박지연

(2016)
정성

o 4개 : 1718∼2270

o 약 10년 : 2006∼2016

o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로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유관국들의 후속조치 등

을 통해 추가 제재 이행

도를 평가

이행

보고서

제출

여부

이우정

(2018)
정량

o 10개 : 1718∼2397

o 약 12년 : 2006∼2018.9

o UN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내용과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현황을 분석함

으로써 국가별 이행상황

을 점검

이난희

(2019)
정량

o 5개 : 1718∼2321

o 약 10년 : 2006∼2016

o 국가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요인 분

석(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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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칸트의 영구평화론

국제정치학의 자유 제도주의는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을 할 수 있고,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Keohane, 1984, 1988, 1993; Keohane & Martin, 1995;

Simmons & Martin, 2002) 국가 간 협력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한 일시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 이론과는 상충된다. 다만, 상대 국가를 기만

하거나 특히 상호 간 이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을 도출하기

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 국제기구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

가를 제재하고, 규범을 지키는 국가에게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매개체 기능을 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UN 대북제재도 회

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여타 국가들과 협

조체계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Davenport, 2017) 이와 같

은 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세계의 영구평화

와 국제기구 존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Archibugi, 1992; Bohman &

Lutz-Bachmann, 1997; Senghaas, 2007; Wilkins, 2007; Terminski,

2010)

영구평화론은 실제 조약안의 양식으로 예비조항 6개, 확정조항 3개, 보

충조항 2개 및 부록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

해 사전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예비조항은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자

주성을 명시하며 국가 상호간 신뢰가 영구평화의 시작임을 규정하였다.

(오영달, 2003) 예비조항이 영구평화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행태에 대한

조건이라면, 확정조항에서는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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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정치체, 국가연맹, 세계시민법 적용’ 세 가지를 제시했

다.(Maoz & Russett, 1993; Rousseau, et al., 1996; McMilan, 1997;

Barbieri & Schneider, 1999; Russett & Oneal, 2001; Rousseau, 2005)

공화주의는 입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도

적 장치이고, 국가연맹은 국가들의 합의로 설립되는 다자기구가 분쟁을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시민법은 시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 간 자유로운 경제교류로도 해석된

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론, 경제적 상호 의존을 강조하는 상업평

화론(Commercial Peace)으로 연장되었다.

칸트는 보충조항과 부록에서 영구평화는 자연에 의해 보장받고 있고,

인간이 따라야할 섭리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구축된

정치만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니고, 결국 영구평화의 제도화는 도덕과 정

치의 합치만이 도래시킬 수 있다고 마무리한다.

요컨대 칸트는 영구평화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만으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며,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 간 장치라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Oneal, Russet & Berbaum(2003)

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경제적 의존 그리고 국제기구 참여가 국가 간 군

사 분쟁을 억지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국제기

구 참여가 경제적 상호 의존을 심화시켜 군사 분쟁을 억제하는 간접역할

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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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평화

칸트는 제 1 확정조항(“각 국가의 시민헌법은 공화체제여야 한다”)를

통해 공화제 정부형태를 주장했다. 칸트는 전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정부형태를 공화 정부와 전제 정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단

일 권력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제국가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공화제

는 피치자가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이다. 그리고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공화제의 기원이 정의나 권리 등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므로

기원도 순수하고, 그 결과로서 영구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한다고 하였다. 비공화주의적 정치체제에서 국가의 대표는 국가를 소

유하고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일으키고 정당화 할 수 있

다. 반대로 공화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권위자의 일방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누가 최고 권위를 가지느냐와 관련된 주권형태는 군주정, 귀족

정, 민주정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국가의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지와 이

익을 대변하는 대의제가 현실 정치의 필연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인이 주인이자 만인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민주정에 대해서는 입

법과 집행이 동일한 인격체 내에서 발생하므로 전제주의와 다르지 않다

며 비판하였다. 군주정과 귀족정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의체제를 따르므

로 민주정보다 낫다고 하면서도 전제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배척하였

다.(오영달, 2003)

결국 칸트는 어느 정부형태이든 반드시 대의제가 바탕이 되어야만하

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화제 국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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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공화제를 논함에 있어서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

에 부합되는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군주정을 민주정보다 높게 평가하는

등 이론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에 기초한 평화론의 연장선인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tic Peace)은 민주주의 국가 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최상용, 1997) Pevehouse & Russett

(2006)은 민주주의 정치체로 운영되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는 평화

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의 신뢰성을 보조하고, 평화적 외교정

책을 위한 사회화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통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Hansen, Mitchell & Nemeth(2008)도 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 국제기구

의 제도 차이를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가 된, 유사한 선호체

계를 보이는 국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치체가 공고한 국가들로 구성

된 국제기구가 분쟁관리에 더 성공적이었음을 밝혔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칸트가 주장한 공화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자유, 평등, 대의제 그리고 권력분립과 같다. 국가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공화제에서는 민주국가가 평화를 담보하

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해석된다.

2. 법적 평화

칸트는 제 2 확정조항(“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방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에서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관계상의 방법도 논의하

였다. 불안요소가 있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평화상태를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시민헌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가 사이에서도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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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 동의 없이 보장될 수는 없으므로 연맹이

필요한데, 칸트는 이를 평화연맹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하나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조약과는 달리,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결시킬 목적이 있

다고 했다. 이같은 연방주의적 구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다른 나라들

도 참여함으로써 국제정의에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 2 확정조항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 국가 연합의 대표적인

경우가 UN이 되고 이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영구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Hafner & Montgomery(2006)는 국제기구 참여가 회원국들을 유사한 군

집으로 분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신과 위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공

동 신뢰와도 결부되어 국가 간 군사충돌을 억지할 수 있다고 했다.

Dorussen & Ward(2008) 또한 특히 구체적인 안보 기능을 지닌 국제기

구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국제기구 가입은 국가 간 네트워크를 창출하여

직간접적 소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구인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 2 확정조항 서두에서 칸트는 시민헌법을 가지는 시민국가가

필수적이고,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국가 내에서 시민권을 보장받아야한

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국제법이 헌법화 될 때 국내를 넘

어 세계적 수준에서 위상을 갖는 세계시민권으로 발전될 수 있다. 전통

적인 국제법은 상호관계 속에 놓여있는 국가 단위와 연관되어 있는 반

면, 세계시민권은 세계 보편적인 시민들로 간주될 수 있는 인간 단위의

법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3 확정조항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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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적 평화

제 3 확정조항(“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

되어야 한다”)에서의 ‘우호’는 어떤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서 평화적으

로 행동하면 그 곳에서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사해동포권(Cosmo

politan Right)’을 뜻한다. 그 근거로 인류는 지구 표면에 대해 공동의 소

유권이 있으므로 타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손님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아니라, 정의ㆍ권리의 관점에서 이방인

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칸트는 과거 유럽인들이 다른 지역

에서 보여준 횡포를 경계했다. 칸트는 이방인에게 서로 환대하다보면 이

질적인 대륙들이 평화롭게 상호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는 사해동포 헌법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류는 세계시민으로서, 상호

간 자유롭게 통행하고 평화롭게 교제할 수 있다. 결국 특정지역에 모여

살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교류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

계시민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정태일, 2007) 이같이 인류 보편적

규범인 인권 정신은 국제연맹규약(1919)과 국제연합헌장(1945)으로도 이

어져, 국제기구의 정신적 기초로 자리하였다.(박의경, 2014)

이러한 세계시민법의 이념은 자연이 가지는 자유 교류의 상황, 즉 교

역 증대를 통한 상업정신으로 이어진다. 칸트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와

같이 개인의 경제활동 보장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보았다.(Doyle, 1986) 영구평화론에서 상업정신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고,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상업정신이며, 국가 권력이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힘은 자본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업평화론(Commercial

Peace)에서 논의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분쟁에 관한 연구와도 연관이



- 22 -

있다. 이 주장은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가 전쟁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의 시각에서 전쟁은 비효율적인 정

책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활발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갈등을 억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한다.(Hegre, 2009)

경제적 의존은 자본주의 요소에 따라 무역의존, 통화의존, 자본의존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Gartzke et al., 2001) 영구평화론

을 토대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가 분쟁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된 결과들은 대체로 FDI가 분쟁을 억제한다고 밝

혔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기회비용의 증가

(Souva et al., 2006), 영토 정복유인의 감소(Brooks, 1999), 정보교환(Lee

et al., 2006) 등을 들었다.(유참슬ㆍ김이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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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종속변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3개국 UN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192개

국가가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이다. 분석 시기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한다. 이

시기에 채택된 결의안 10개 중 안보리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보고서

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8개 결의안(1718, 1874, 2094, 2270,

2321, 2371, 2375, 2397호)에 대해 제출된 이행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비의

무 제출 2개 결의안(2087, 2356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UNSC 1718

Committee, 2019a)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어떤 결의안의 어느 부분을 어떤 수

준으로 조치 이행하였는지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이행보고서로 파악할

수 있는 이행도를 이행강도와 이행범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1. 이행강도

보고서 제출 유무로 이행여부를 측정하여, 미제출 국가는 ‘0’으로 처리

했다.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안보리에서 제공하는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서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2’를 준용하

였다.(UNSC 1718 Committee, 2018a) 여기에는 조치 내용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concrete measures), 절차(procedures), 법률(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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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또는 정책(regulations or policies)을 채택하여 제재 이행을 도모했

는지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관계부처 또는 정부기관

회람ㆍ통보ㆍ고지, 후속조치 준비, 회의 개최, 관보 게재 등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리한 단순 조치 수준의 강도는 ‘1’, 행정명령ㆍ훈령ㆍ대통

령령ㆍ총리령 등에 의한 적극적 조치 및 계약 해지ㆍ일부 법조항 재개정

등 기존 국내법ㆍ국제조약 체계 내에서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의

강도로 정하였다. 강도 ‘3’은 독자제재 등 제재 이행을 위한 새로운 입법

행위(수권법 포함)로 구분했다.3) 내용상 강도가 가장 높은 조치를 해당

보고서의 이행강도를 측정하였다.

2. 이행범위

내용 구분은 대북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결의안상 부과된 제재들을 주제별로 요약ㆍ제공한 ‘Fact Sheet’와 UN

안보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재 관련 자료들4)을 참고하여 [표 3-1]으로

재가공하였다. 크게 ‘무기, 금융, 기타(무역, 인력, 검색ㆍ운송, 기타)’ 3개

범위로 구분하여, 범위별 세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3) 유재승(2013), Kim Jina(2014), 박지연(2016)의 조치 유형별 분류 참고

4)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3가지 자료를 활용하

였다. ①이행보고서 제출과 준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2’(UNSC 1718 Committee, 2018a) ②‘Fact Sheet’(UNSC

1718 Committee, 2018b) ③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제재 수단과 설명, 그리고 면

제조항을 설명한 ‘Sanction Measures’(UNSC 1718 Committee,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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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이행범위 분류

범위 세부 내용

무 기

Ⅰ. 무기 및 관련 물질 봉쇄

a) 북한으로 수출 b) 북한으로부터의 수출 c) 재래식무기 수리

d) 재래식무기 이중사용

II. 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품목, 재료, 장비,

물품 및 기술 금지

III. 금지 품목과 관련한 모든 조치

a) 무기 및 관련 부품 모든 조항 b) 이중사용 모든 조항

c) 국가가 정한 모든 조항

IV. 특정 금융 거래, 기술교육, 도움, 서비스 또는 지원 금지

V. 무기확산 조직망

VI. 전문교육, 훈련, 과학기술 협력 의심 중단

금 융

VII. 자산동결

IX. 재무적 조치

a) 금융서비스 제공 b) 자회사 은행 개설 c) 합작 사업 d) 공공재정지원 제공

e) 보조금ㆍ재정 지원 또는 무상 대출에 대한 새로운 협약 f)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기

타

무

역

X. 사치품 금지

XI. 특정분야 제재

a) 석탄 b) 철 및 철광석 c) 납 및 납광석 d) 농수산품, 기계류, 전기

장비,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양 및 석재 e) 산업기계류,

운송 수단, 철ㆍ강철ㆍ기타 금속 f) 민간인용 북한 상업 항공기 g) 콘덴

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h) 정제유 제품 i) 원유

XII. 해산물 금지

XIII. 직물 금지

XIV. 북한 동상 수입 금지

XV. 연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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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세부 내용

기

타

인

력

VIII. 여행 금지

XVI. 북한 해외 노동자

XXI. 북한 외교사절단/영사 활동 제한

검

색

ㆍ

운

송

XVII. 검색 및 운송

a) 공해상 검색 b) 선박/항공기 임대/전세 및 승무원 서비스 제공 금지

c) 북한선박 등록ㆍ보험ㆍ운영 d) 선박 보험 또는 재보험 e) 선박

재등록 f) 기항통지 금지 g) 선박지원 서비스 제공 금지 h) 비행 불허

i) 새로운 헬리콥터와 선박 금지

XVIII. 압류 및 처분

기

타

XIX. 책임 제한

XX. 인도주의적 합의

XXII. 북한내 외교 사절단

XXIII. 국제전문기구

* 번호는 ‘Fact Sheet’ 인용

제 2 절 독립변수

칸트는 국가 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세가지 확정조건으로 공화체제,

국제기구에의 참여,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UN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주를

민주적ㆍ법적ㆍ상업적 평화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별로 가설

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적 평화 범주에는 국가의 내적 속성인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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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율성, 부패통제’ 요인을, 둘째, 법적 평화 범주

에는 ‘안보리 이사국 여부, PKO 분담금 비율’ 요인을, 셋째, 상업적 평화

범주는 국가 간 경제개방도로서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FDI, GDP 대

비 상품무역량 비율’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한과의 수교 여부, 지

역, 결의안 변수는 통제하였다. 모든 변수는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의 전

년도(t-1)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을 [표 3-3]으로

정리하였다.

1. 민주적 평화 요인

민주적 평화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첫째, ‘Polity IV Project 1800-2018’

의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연도별 자료로 국가의 행정

부 구성ㆍ개방 정도ㆍ제약 정도, 정치 참여 정도에 대한 지수를 합산하

여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민주적인 국가로 해석된

다.5)(Marshall et al., 2019)

국가행정 수준에 관하여 많이 사용되는 통계자료인 World Bank의

‘WGI(World Governance Index, 세계거버넌스지수)’를 사용하였다. 전 세

계 216개국의 제도 수준을 1996∼2017년간 3개의 범주와 6개 세부 영역

으로 파악하여 정량화 한 제도 지수이다. 첫째, 정부를 선택하고 모니터

링 하는 방식으로 여론반영과 정치적 안정성, 둘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이행 능력은 정부효율성과 규제의 질, 셋째, 국가와 국민 간 경제ㆍ사회

5) ‘-66’(정권 중단), ‘-77 ’(지도자 부재, 임시정부 기간), ‘-88’(정치 변혁기) 수

치는 ‘0’으로 처리하였다. 수단(Sudan)은 2011.7.8. 자료까지만 존재하나 북수단

(North Sudan)은 모든 시기 ‘0’이고, 남수단(South Sudan)은 분석 해당시기 지

수가 ‘-77’이라서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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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류 방식으로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로 나뉜다.(World Bank, 2019c)

이 중에서 대북제재 이행과 연관될 수 있는 국가제도변수로 평화적 정

권교체와 폭력의 부재 척도로서 ‘정치적 안정성’, 정부 및 공무원의 자질

ㆍ서비스ㆍ정치중립 척도로서 ‘정부효율성’, 다양한 공공부문의 부정행위

또는 비리방지 척도로서 ‘부패통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조한범 등,

2013) 테러나 폭력적 위협 등으로부터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으로서 정부효율성이 높아야, 공권력 또는 일부

계층의 지배력이 남용되는 부패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제재를 이행할

만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부패는 국가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 그리고 행정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김

흥주, 2013) 국가 신뢰도와도 연결되어 있어, 제재 등 국제 공조체계의

진전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제도 지수들을 기타 범위의

이행강도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기타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는 기타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정부 효율성이 높은 나라는 기타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4. 부패통제 지수가 높은 나라는 기타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2. 법적 평화 요인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UN에서의 국가행위를 두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안보리 이사국 여

부’를 국제적 영향력 요인으로 설정하였다.(외교부, 2018) UN은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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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여러 UN 산

하기구들 중 안보리는 UN헌장 제5장24조6)에 따라 세계평화와 안전유지

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이다. 안보리는 미국ㆍ영국ㆍ

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

개국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데, 15개의 이사국은 정기적으로 전쟁ㆍ재

해ㆍ군축ㆍ테러 등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도출한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

상이 찬성해야하고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부결된다. 그만

큼 UN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보다 많

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Einsiedel et al(2015)은 강대국인 상임이사국

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다수 국가들에

게는 위험이 되는 것을 지적했다. Deudney et al(2011)도 상임이사국들

또한 지위 유지를 위하여 안보리에 자국의 최고 외교관을 투입하고 의제

선점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안보리의

권한과 상징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은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이사국의 지위

라도 획득하고자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이기도 한다.(이신화, 2018) 이를

통해 안보리에서의 표결 행태는 현실주의적인 틀에서 국제정치적 상황

또는 특정국가의 외교 전략이 반영된 것이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지

위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임이사국 또

는 비상임이사국에 해당되면 ‘1’, 해당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6)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s confer on 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gree that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responsibility the Security Council acts on thei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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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 평화를 위한 기여도로서 ‘PKO분담금 비율’을 법적 평화 요

인으로 선정하였다.(UNPKO, 2019) UN헌장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와 안

전유지를 위한 실제 대표적인 활동인 PKO(Peacekeeping Operation, 평

화유지활동)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된다. 적대행위가 종식된 후 평

화 회복단계에 있는 국가에 정전 감시, 분쟁재발 방지, 전후복구 활동 등

을 제공한다. PKO 예산은 UN 예산과는 별도로 정해지는데, 각국의 경

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등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매 3년마다 UN총회

제5위원회에서 국가별 분담율이 결정된다. PKO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가

는 UN 주도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므로, 평

화유지를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법적 평화 범주는 이행범위중 무기 범위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이사국인 국가는 무기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PKO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가는 무기 이행강도가 높을 것

이다.

3. 상업적 평화 요인

국가와 세계시장과의 통합도를 의미하는 금융통합은 시장 간에 얼마나

대칭적으로 거래비용이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된다.(이동은 등,

2013) 측정은 불특정한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 제도(de jure) 또는

거래량(de facto)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양분되고, 본 연구에서는 금융

자유화(de jure)와 국가 간 금융시장 통합(de facto)이라는 두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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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융통합 요인을 선정하였다.(최돈승ㆍ강호상, 2016)

첫째, 금융자유화 변수로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을 활용하였다.(Heritage Foundation, 2019) 이 지수

는 법치주의(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제한적 정부(재정자유, 정부지

출), 규제효율성(비지니스자유, 노동자유, 금융자유), 시장개방(무역자유,

투자자유, 재정자유) 등 4가지 범주와 10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나타내는 ‘금융자유’, 투자환경에서의 규제

완화 정도를 의미하는 ‘투자자유’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둘째, 국가 간 금융시장 통합변수 UNCTAD의 ‘FDI’ inwards와

outwards를 합한 값을 활용하였다. 국가 간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라 발

생하는 FDI 값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의 GDP로 나눈 값을 사용

하였다.(UNCTAD, 2019; World Bank, 2019b)

국가 간 무역 등 경제교류는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 교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국가는 교류의 지속을 원하고, 그를 위해

서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교

류 덕분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연구(Friedberg, 2005)를

비롯, 경제교류가 국제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

다.(이근욱, 2009)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국제 정치

는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으

로 ‘GDP 대비 상품무역 비율’을 선정하였다.(World Bank, 2019a) 해당

데이터 값이 높은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

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업적 평화 범주 요인

들을 금융 범위의 이행강도와 결부시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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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금융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금융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투자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금융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FDI가 높은 나라는 금융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4. GDP 대비 상품무역 비율이 높은 나라는 금융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

4. 통제변수

본 회귀분석에서는 북한 수교 여부, 지역, 결의안 변수를 통제하였다.

국가 간 우호 관계의 장치가 되는 ‘북한과 수교 여부’가 이행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미수교국보다

는 대북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북

한을 제외한 UN 회원국 192개국 중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31개국은 ‘0’,

수교한 161개국7)은 ‘1’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외교부의 5개 기준의 미주 지역을 북미와 중남미로 재설정하

여, 총 6개 구분(아주, 중동, 아프리카, 구주, 북미, 중남미)을 적용했다.

한편 이행보고서의 양태는 한 개의 결의에 대한 보고서와 다수 결의에

대한 보고서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모든

7) 외교부 기준은 161개국인데 반해, 일부 자료에서는 162개국이라고 하는 이유

는 ‘에스와티니(舊 스와질란드)’의 포함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북한은 2007.9 뉴욕

에서 스와질란드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외

교부에서는 북한과 에스와티니는 외교관계 미수립 국가로 분류한다. 에스와티니

를 겸임국으로 하는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에스와티니와 북한

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협력관계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주남아프리카공

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09) 그리고 북한 단독 수교국 중 팔레스타인은 UN 미

가입국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은「남북기본합의서」1조에 따라

‘잠정적 특수 관계’이고 수교국가는 아니므로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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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한 개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보고서

가 다수 결의에 대한 것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결의안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보고서와 연관된 결의안은 ‘1’로, 연관 결의에 해당되지 않으

면 ‘0’으로 코딩하였다.

[표 3-2] 결의안 분류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2397 2397(17) 2397(8)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2397호 결의에 관한 보고서를 3가지 유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①2397호 17항에 의거 90일 이내 제출이 요

구되는 보고서 ②2397호 8항에 의거 15개월 이내로 제출 요구되는 중간

보고서 ③2397호 8항에 의거 27개월 이내로 제출 요구되는 최종보고서이

다. 일부 국가들은 상술한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2397호 전반에 대

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모두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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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회귀분석에 활용하는 변수

종류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이행강도
이행보고서 제출 유무 및

이행중인 조치 수단의 강도
UN 안보리

이행범위 회원국들이 이행중인 조치 범위 UN 안보리

독

립

변

수

민
주
적

평
화

민주주의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 Polity IV Project

정치적 안정성
테러나 폭력적 위협에 대한

정치적 안전성
WGI

정부효율성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WGI

부패통제
공권력 또는 일부 계층의

지배력 남용 상황 통제 능력
WGI

법
적

평
화

이사국 여부
보고서 제출 시기에 안보리

이사국(상임ㆍ비상임) 해당 여부
외교부

PKO분담금 UN PKO 분담금 비율 UN PKO

상
업
적

평
화

금융자유도 해외 자본에 대한 개방 등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투자자유도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정책 등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FDI
외국인 직접투자(inwards)와

해외직접투자(outwards) 합계
UNCTAD

GDP 대비

상품무역 비율

상품무역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World Bank

통제변수

북한과 수교 여부 북한과 수교 여부 외교부

지역 회원국이 속한 지역
외교부,

저자 재구성

결의안 보고서가 이행하고 있는 결의안 UN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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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이행도 분석 결과

192개 회원국 중 65.1%인 125개국이 총 607건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건의 결측치8)를 제외한 602건이 유효하였다. 지역별 제출 국가수와 지

역내 국가당 평균 보고서 제출 건수는 북미(2개국, 8건)>아주(21개국,

5.9건)>구주(53개국, 58건)>중동(14개국, 3.9건)>중남미(16개국, 3.9건)>

아프리카(19개국, 1.8건) 순이었다. 미제출 국가는 전체 회원국의 34.9%

인 67개국으로, 지역내 미제출 국가수와 비율은 아프리카(29개국,

60.4%)>중남미(16개국, 50%)>아주(16개국, 43.2%)>중동(5개국, 26.3%)>

구주(1개국, 1.9%)>북미(0개국, 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UN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아주 중동 아프리카 구주 북미 중남미 총계

국가수 37 19 48 54 2 32 192

제출국
21

(56.8%)

14

(73.7%)

19

(39.6%)

53

(98.1%)

2

(100%)

16

(50%)

125

(65.1%)

미제출국
16

(43.2%)

5

(26.3%)

29

(60.4%)

1

(1.9%)

0

(0%)

16

(50%)

67

(34.9%)

제출보고서 124 55 35 310 16 62 602

제출보고서

/제출국수
5.9 3.9 1.8 5.8 8 3.9 4.8

평균 분량 3.85 2.18 3.08 3.86 6.3 2.81 3.61

8) 보고서는 국가 단위로 등재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armenia2ㆍserbia8은

안보리 홈페이지에 등재는 되어있으나 열람이 되지 않고, china9ㆍmongolia8은

제출했다고 되어있으나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russia 9ㆍ10은 각각 별개 보

고서로 등재되어 있으나, 열람은 10번 문서로만 가능해서 9번은 결측치로 처리

하였다. 그리고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EU보고서(1718호 이행, 2006.11.13 제출) 1

건이 있으나, EU가 UN 회원국은 아니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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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량은 1∼21쪽까지 다양하고, 전체 평균은 3.61쪽이다. 지역별

로는 북미(6.3쪽)>구주(3.86쪽)>아주(3.85쪽)>아프리카(3.08쪽)>중남미(2.

81쪽)>중동(2.18쪽) 순이었다.9)

[표 4-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도

　
이 행 범 위

전체
무기 금융 기타

이

행

강

도

1

빈도 51 58 82 105

이행강도 중 % 48.6% 55.2% 78.1% 　

이행범위 중 % 13.4% 14.7% 17.9% 　

전체 중 % 10.0% 11.3% 16.0% 20.5%

2

빈도 156 156 193 215

이행강도 중 % 72.6% 72.6% 89.8% 　

이행범위 중 % 40.8% 39.5% 42.0% 　

전체 중 % 30.5% 30.5% 37.7% 42.0%

3

빈도 175 181 184 192

이행강도 중 % 91.1% 94.3% 95.8% 　

이행범위 중 % 45.8% 45.8% 40.1% 　

전체 중 % 34.2% 35.4% 35.9% 37.5%

전체
빈도 382 395 459 51210)

전체 중 % 74.6% 77.1% 89.6% 100.0%

9) 결의안에 따라서는 2094호(4.66쪽)>2270호(4.34쪽)>2375호(3.98쪽)>2321호

(3.97쪽)>2397호(17)(3.9쪽)>2397호(3.69쪽)>2371호(3.54쪽)>1874호(3.11쪽)>1718

호(2.88쪽)>2397호(8)(2.28쪽) 순으로 페이지가 많았다.

10) 본 연구에서는 602건의 유효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행범위’와

연관되는 세부 분석에서는 유효치가 512건으로 측정되는 이유는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이행범위가 모두 ‘0’인 보고서가 90건(아주 21건, 중동 12건, 아프리카 7

건, 구주 32건, 중남미 15건, 북미 3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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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도는 이행강도 2의 수준과 기타 이행범위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이행강도는 2(42%)>3(37.5%)>1(20.5%)의 순으로, 이행범위는 기타

(89.6%)>금융(77.1%)>무기(74.6%) 범위 순으로 보고율이 높았다. 강도

별 이행범위를 살펴보면, 강도 1ㆍ3에서는 기타>금융>무기, 강도 2에서

는 기타>무기=금융 순서를 보였다. 범위별 이행강도는 무기ㆍ금융 분야

의 경우에는 3>2>1의 순서를 따랐고, 기타 분야는 2>3>1의 순이었다.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칸트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을 적용한 세 가지 범주와 그 하위 요인들

이 UN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범위별 이행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범위의 이행강도에 민주주의 지수(민주적 평화), PKO

분담금(법적 평화), 상품무역비율(상업적 평화)이 양(+)의 방향으로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 국가일수록, 국제 평화를 위

한 기여가 높을수록, 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일수록 대북제재 이행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유의한 요인은 무역 범위 이행강도에서의 정

치적 안정성(민주적 평화)이었다. 지역은 공통적으로 아주, 중동, 중남미

가 음(-)의 방향성을 보였고, 아프리카는 금융ㆍ기타 범위 이행강도에서

만 음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2397호 8항이 기타 범위 이행강도에서 음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효율성 요인과 부패통제 요인의 VIF가 높은 이유는 한 국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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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준을 구성하는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WGI 구성 분야들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 활용

된 두 요인은 0.92의 높은 상관도를 갖는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능력과 부패 관리 역량이 동조적이라는 의미로, 분석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박혜리, 2019)

1. 무기 이행강도

회귀분석 결과, 민주주의ㆍ정치적 안정성(민주적 평화), PKO분담금(법

적 평화), 상품무역비율(상업적 평화) 요인들이 무기 이행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PKO분담금(�=0.359), 민주주의(�=0.202), 상품무역비율

(�=0.149), 정치적 안정성(�=0.139)이 높을수록 무기 이행강도가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가설 2-2 ‘PKO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

가는 무기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가 채택된다. 이행강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PKO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중남미(�=-0.252), 아주(�=-0.251), 중동

(�=-0.228)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무기 이행강도는 구주 지역 국가들에

비해 낮았고, 그 외 변수들은 유효하지 않았다.([표 4-3], [표 4-4])

안보리 결의는 재래식ㆍ핵ㆍ생화학 등 모든 무기를 북한과 거래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망을 회피하며 무기 거

래를 지속해 온 나라들이 있다. 전문가패널은 중간ㆍ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북 무기 금수제재 이행부실 실태를 공개하며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

과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중동ㆍ아프리카

는 초기부터 제재 대상이 됐던 무기ㆍ군사 협력 관계를 현재까지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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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국가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무기 거래 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2010∼2019년 사이 전문가패널이 지적한 22개 국가들은 아프리카 14개

국(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공화국, 모잠비크, 앙

골라, 수단, 민주콩고,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중동 5개국(이집트,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맨), 아주 2개국(미얀마, 중

국), 중남미 1개국(쿠바), 구주 1개국(러시아)이다. 전체 대비 아프리카

비율이 64%, 중남미ㆍ아주ㆍ중동이 약36%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2. 금융 이행강도

금융 이행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민주주의(민주적 평화), PKO분

담금(법적 평화), 상품무역비율(상업적 평화)로 나타났다. PKO분담금

(�=0.341), 상품무역비율(�= 0.153), 민주주의(�=0.139)가 높을수록 금

융 이행강도가 높아져, 가설 3-4 ‘GDP 대비 상품무역 비율이 높은 나라

는 금융 이행강도가 높을 것이다’가 채택된다. 아주(�=-0.342), 중동

(�=-0.313), 중남미(�=-0.210), 아프리카(�=-0.101)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융 이행강도는 구주 지역 국가들에 비해 낮았고, 그 외 변수

들은 유효하지 않았다.([표 4-5], [표 4-6])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거래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금융 제재를 실시하며, 전세계 국가들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이 되는 40개 권고사항은 법적ㆍ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

방안을 측정하는데, 그 중 7번 사항은 UN 대북제재의 금융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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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 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을 평가한 결과,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국가들을 ‘대부

분 준수, 준수, 일부 준수, 미준수’의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81개

국 중 26개국이 제재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미준수’ 등급을 받았

고, 중간 수준의 결함인 ‘일부 준수’ 등급은 24개국으로 전체 평가 대상

국의 약 62%가 대북 금융 범위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

되었다. 그 외 결함이 없는 ‘준수’와 ‘대부분 준수’ 등급을 받은 국가는

각각 10개국, 21개국에 그쳤다. 호주,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비교적

결함이 적은 나라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은 개선이 필요하

다고 평가되었다.(FATA, 2019; 김수근, 2019) 이와 같은 평가는 금융 이

행강도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주는 근거가 된다.

3. 기타 이행강도

기타 이행강도에는 민주주의(민주적 평화), PKO분담금(법적 평화), 상

품무역비율(상업적 평화)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PKO분담금(�=0.306), 상품무역비율(�=0.153), 민주주의(�=0.128)가

높을수록 기타 이행강도가 높아, 가설 1-1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

는 기타 이행도가 높을 것이다’가 채택된다. 지역별로는 아주(�=-0.310),

중동(�=-0.262), 중남미(�=-0.230), 아프리카(�=-0.097)에 해당하는 국

가들의 기타 이행강도가 구주 지역에 비해 낮았다. 그 외 변수들은 유효

하지 않았다.([표 4-7], [표 4-8])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48.8% 감소한 28.4억 달러를 기

록하며 무역수지 적자도 늘어났다. 특히 대분류기준 북한의 최대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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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섬유제품류의 수출이 전년대비 99.5%, 주요 수입품목인 기계전기

기기류의 수입이 97.3% 감소하는 등 북한의 주요 교역품목의 교역규모

가 제재 영향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가별 교역비중은 중국이

95.8%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북한의 대중의존에 의해 주요 교역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코트라, 2019)

또한 미국 국무부의 2006∼2019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

동자가 파견되었다고 언급된 국가 중 UN 회원국은 55개국이었다. 총 언

급 빈도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가장 많은 14회, 몽골 9회, 중국 8회, 앙골

라ㆍ쿠웨이트 4회를 비롯하여, 기타 국가들은 1∼2회로 대부분 아주ㆍ아

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속하고, 일부 구주(구 공산권)ㆍ중남미 지역 국가도

있다.11)(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2019) 이러한 자료들은 기타 이행강

도 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해준다.

한편 무기ㆍ금융 범위 회귀분석 결과와는 달리 기타 범위 분석에서는

2397호 8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조항을 이행했다고 제출된 보고서가 1874호 보고서에 비해 기타 이행

강도가 낮다는 것이다.(�=-0.251) 이는 2397호 8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

는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가 많지 않아 강도 높은 이행을 할 수가 없거나 외화벌이 노

11) 3회(2개국) : 중동(1개국, 리비아), 구주(1개국, 폴란드); 2회(24개국) : 아프

리카(11개국, 기니, 나이지리아,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알제리, 에티오피아, 잠

비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아주(6개국,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

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중동(4개국, UAE, 예맨, 오만, 카타르), 구주(3

개국, 루마니아, 체코, 키르기스스탄); 1회(24개국) : 아프리카(10개국, 가나, 나미

비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콩

고공화국), 아주(5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피지), 구주(4개

국, 벨라루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중남미(3개국, 브라질, 우루과이, 페

루), 중동(2개국, 사우디,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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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파견된 국가도 대부분 북한과 친소관계가 있어서 강도 높은 이행

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한(2020.3.22)

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미제출 국가가 다수인 점을 고

려한다면,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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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무기 이행강도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기 이행강도 307 1 3 2.39 0.68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307 0 10 7.67 3.35

정치적안정성 307 -2.03 1.62 0.30 0.76

정부효율성 307 -1.72 2.44 0.77 0.90

부패통제 307 -1.81 2.40 0.60 1.06

법적
평화

이사국 307 0 1 0.20 0.40

307 -4 1.45 -0.81 1.24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307 10 90 63.03 14.87

투자자유도 307 0 95 68.88 18.19

FDI 307 0 0 0.00 0.00

상품무역비율 307 10.75 339.83 74.99 45.06

북한 수교 307 0 1 0.85 0.36

지역

아주 307 0 1 0.18 0.38

중동 307 0 1 0.06 0.24

아프리카 307 0 1 0.04 0.19

북미 307 0 1 0.03 0.17

중남미 307 0 1 0.10 0.30

결의안

1718 307 0 1 0.06 0.24

2094 307 0 1 0.08 0.28

2270 307 0 1 0.15 0.36

2321 307 0 1 0.18 0.38

2371 307 0 1 0.07 0.26

2375 307 0 1 0.13 0.33

2397 307 0 1 0.06 0.24

2397(17) 307 0 1 0.08 0.27

2397(8) 307 0 1 0.0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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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무기 이행강도 회귀분석 결과

변 수 B SE � t p VIF

(상수) 1.823 0.213 　 8.546 0.000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0.041 0.012 0.202 3.418 0.001** 2.703

정치적안정성 0.127 0.054 0.139 2.346 0.020* 2.737

정부효율성 0.114 0.123 0.141 0.922 0.357 18.086

부패통제 -0.122 0.087 -0.185 -1.406 0.161 13.463

법적
평화

이사국 -0.031 0.076 -0.018 -0.403 0.688 1.564

0.196 0.036 0.359 5.385 0.000*** 3.448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0.001 0.003 -0.024 -0.397 0.692 2.873

투자자유도 0.005 0.003 0.124 1.647 0.101 4.403

FDI 63522.331 100076.241 0.024 0.635 0.526 1.098

상품무역비율 0.002 0.001 0.149 3.072 0.002** 1.821

북한 수교 0.101 0.081 0.054 1.254 0.211 1.417

지역

아주 -0.445 0.087 -0.251 -5.109 0.000*** 1.879

중동 -0.653 0.135 -0.228 -4.843 0.000*** 1.717

아프리카 -0.236 0.148 -0.068 -1.591 0.113 1.411

북미 0.113 0.162 0.028 0.700 0.484 1.276

중남미 -0.564 0.093 -0.252 -6.044 0.000*** 1.352

결의안

1718 0.110 0.120 0.038 0.916 0.361 1.354

2094 0.045 0.106 0.019 0.429 0.668 1.482

2270 -0.019 0.089 -0.010 -0.208 0.835 1.755

2321 0.051 0.086 0.029 0.591 0.555 1.819

2371 0.120 0.113 0.046 1.059 0.290 1.457

2375 0.073 0.094 0.036 0.771 0.441 1.693

2397 0.101 0.120 0.036 0.844 0.400 1.433

2397(17) 0.039 0.108 0.015 0.359 0.720 1.449

2397(8) 0.200 0.312 0.024 0.639 0.523 1.081

R²=0.638, Adjusted R²=0.606, F=19.813***, Durbin-Watson=1.24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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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금융 이행강도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금융 이행강도 327 1 3 2.35 0.72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327 0 10 7.52 3.50

정치적안정성 327 -2.56 1.62 0.27 0.74

정부효율성 327 -1.72 2.44 0.72 0.82

부패통제 327 -1.83 2.40 0.54 1.00

법적
평화

이사국 327 0 1 0.19 0.40

327 -4 1.45 -0384 1.25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327 10 90 61.47 16.61

투자자유도 327 0 95 67.29 19.11

FDI 327 0 0 0.00 0.00

상품무역비율 327 10.75 339.83 74.06 44.52

북한 수교 327 0 1 0.84 0.37

지역

아주 327 0 1 0.21 0.406

중동 327 0 1 0.08 0.276

아프리카 327 0 1 0.05 0.210

북미 327 0 1 0.03 0.164

중남미 327 0 1 0.08 0.276

결의안

1718 327 0 1 0.04 0.203

2094 327 0 1 0.09 0.280

2270 327 0 1 0.17 0.375

2321 327 0 1 0.18 0.385

2371 327 0 1 0.08 0.271

2375 327 0 1 0.16 0.366

2397 327 0 1 0.06 0.240

2397(17) 327 0 1 0.07 0.261

2397(8) 327 0 1 0.01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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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금융 이행강도 회귀분석 결과

변 수 B SE � t p VIF

(상수) 2.011 0.197 　 10.199 0.000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0.028 0.012 0.139 2.380 0.018* 3.062

정치적안정성 0.091 0.055 0.094 1.654 0.099 2.870

정부효율성 -0.033 0.124 -0.038 -0.266 0.791 18.067

부패통제 0.002 0.084 0.003 0.022 0.982 12.338

법적
평화

이사국 -0.050 0.073 -0.028 -0.683 0.495 1.477

0.195 0.034 0.341 5.696 0.000*** 3.218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0.001 0.003 0.016 0.261 0.794 3.396

투자자유도 0.004 0.003 0.099 1.356 0.176 4.773

FDI 113992.579 100931.707 0.040 1.129 0.260 1.103

상품무역비율 0.002 0.001 0.153 3.379 0.001** 1.844

북한 수교 0.085 0.076 0.043 1.120 0.263 1.349

지역

아주 -0.602 0.083 -0.342 -7.256 0.000*** 1.997

중동 -0.812 0.127 -0.313 -6.416 0.000*** 2.138

아프리카 -0.345 0.138 -0.101 -2.501 0.013* 1.465

북미 0.101 0.164 0.023 0.617 0.538 1.270

중남미 -0.543 0.101 -0.210 -5.404 0.000*** 1.349

결의안

1718 -0.110 0.135 -0.031 -0.813 0.417 1.318

2094 -0.084 0.106 -0.033 -0.794 0.428 1.540

2270 -0.050 0.089 -0.026 -0.560 0.576 1.941

2321 0.021 0.087 0.011 0.241 0.810 1.962

2371 0.028 0.110 0.011 0.254 0.800 1.549

2375 0.043 0.090 0.022 0.474 0.636 1.906

2397 0.031 0.121 0.010 0.256 0.798 1.478

2397(17) -0.013 0.111 -0.005 -0.120 0.904 1.475

2397(8) 0.179 0.318 0.020 0.562 0.574 1.086

R²=0.664, Adjusted R²=0.637, F=23.841***, Durbin-Watson=1.25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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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타 이행강도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타 이행강도 383 1 3 2.26 0.72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383 0 10 7.45 3.52

정치적안정성 383 -2.56 1.62 0.29 0.73

정부효율성 383 -1.72 2.44 0.72 0.83

부패통제 383 -1.83 2.40 0.56 1.02

법적
평화

이사국 383 0 1 0.19 0.40

383 -4 1.45 -0.83 1.24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383 10 90 61.46 16.36

투자자유도 383 0 95 66.95 19.06

FDI 383 0 0 0 0

상품무역비율 383 10.75 339.83 74.30 44.85

북한 수교 383 0 1 0.84 0.37

지역

아주 383 0 1 0.21 0.41

중동 383 0 1 0.09 0.29

아프리카 383 0 1 0.04 0.21

북미 383 0 1 0.03 0.17

중남미 383 0 1 0.09 0.29

결의안

1718 383 0 1 0.04 0.27

2094 383 0 1 0.07 0.26

2270 383 0 1 0.14 0.35

2321 383 0 1 0.16 0.37

2371 383 0 1 0.07 0.25

2375 383 0 1 0.14 0.35

2397 383 0 1 0.07 0.25

2397(17) 383 0 1 0.08 0.27

2397(8) 383 0 1 0.0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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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타 이행강도 회귀분석 결과

변 수 B SE � t p VIF

(상수) 1.888 0.189 　 9.979 0.000 　

민주적
평화

민주주의 0.026 0.011 0.128 2.329 0.020* 2.926

정치적안정성 0.086 0.051 0.088 1.680 0.094 2.651

정부효율성 0.057 0.118 0.066 0.485 0.628 17.940

부패통제 -0.056 0.082 -0.079 -0.688 0.492 12.891

법적
평화

이사국 -0.011 0.070 -0.006 -0.152 0.879 1.402

0.178 0.034 0.306 5.248 0.000*** 3.307PKO분담금

상업적
평화

금융자유도 0.000 0.003 -0.005 -0.091 0.927 3.178

투자자유도 0.005 0.003 0.132 1.947 0.052 4.509

FDI 111001.462 104636.594 0.035 1.061 0.289 1.090

상품무역비율 0.002 0.001 0.153 3.549 0.000*** 1.806

북한 수교 0.076 0.074 0.039 1.030 0.304 1.366

지역

아주 -0.548 0.076 -0.310 -7.169 0.000*** 1.825

중동 -0.666 0.119 -0.262 -5.595 0.000*** 2.144

아프리카 -0.339 0.136 -0.097 -2.502 0.013* 1.457

북미 0.065 0.154 0.015 0.422 0.674 1.245

중남미 -0.570 0.092 -0.230 -6.163 0.000*** 1.362

결의안

1718 -0.059 0.130 -0.017 -0.453 0.651 1.332

2094 -0.039 0.108 -0.014 -0.365 0.716 1.476

2270 0.029 0.090 0.014 0.324 0.746 1.881

2321 0.034 0.088 0.017 0.387 0.699 1.925

2371 0.026 0.113 0.009 0.231 0.817 1.466

2375 0.047 0.091 0.022 0.513 0.608 1.852

2397 0.012 0.113 0.004 0.105 0.917 1.520

2397(17) 0.008 0.107 0.003 0.071 0.943 1.502

2397(8) -0.629 0.102 -0.251 -6.180 0.000*** 1.611

R²=0.634, Adjusted R²=0.608, F=24.687***, Durbin-Watson=1.21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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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 타

1. 지역별 이행도

1) 이행강도

지역별 이행강도는 구주ㆍ북미 지역의 강도 3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

동ㆍ아프리카 지역의 강도 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편차를 살펴

보면, 구주ㆍ북미 지역의 이행강도는 3>2>1, 아주ㆍ중남미 지역은

2>1>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은 1>2>3 순으로 높았다. 북미 지역에서 강

도 1에 해당하는 보고서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도 3에 해당하는 보고서

는 단 1건도 없었다.

구주 지역 중 EU에 속한 국가들은 EU 차원의 대북 제재 부과 행위를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EU의 공동대응이 회원국 내의 별도 법제

화가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2)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들은 EU 대응과는 별개로 각국에서 제재 이행을 별도 법제화시키는 경

우도 다수 있어, 제재 이행도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리스는 대

통령 명령(presidential decree)을 공표했고, 네덜란드는 수권법을 적용

12)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implemented into the domestic law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decisions and regulations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ve direct legal effect in each

member State.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dditionally has the

ability to put in place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including

designations of individuals who have not been listed at the United Nations

level. These measures have effect only within the territorie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S/AC.49/2016/6, Legal Background of United

Kingdom Implementation Repor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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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지역별 이행강도

　
지 역

전체

아주 중동 아프리카 구주 북미 중남미

이

행

강

도

1

빈도 29 32 20 44 0 22 147

지역 중 % 23.4% 58.2% 57.1% 14.2% 0.0% 35.5%

이행강도중% 19.7% 21.8% 13.6% 29.9% 0.0% 15.0%

전체 중 % 4.8% 5.3% 3.3% 7.3% 0.0% 3.7% 24.4%

2

빈도 89 19 15 90 5 36 254

지역 중 % 71.8% 34.5% 42.9% 29.0% 31.3% 58.1%

이행강도중% 35.0% 7.5% 5.9% 35.4% 2.0% 14.2%

전체 중 % 14.8% 3.2% 2.5% 15.0% 0.8% 6.0% 42.2%

3

빈도 6 4 0 176 11 4 201

지역 중 % 4.8% 7.3% 0.0% 56.8% 68.8% 6.5%

이행강도중% 3.0% 2.0% 0.0% 87.6% 5.5% 2.0%

전체 중 % 1.0% 0.7% 0.0% 29.2% 1.8% 0.7% 33.4%

전체

빈도 124 55 35 310 16 62 602

전체 중 % 20.6% 9.1% 5.8% 51.5% 2.7% 10.3% 100.0%

시켜 위임받은 해당기관의 별도 명령(decree)을 만들었고, 영국은 국내

제재법에 따른 명령(order)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주 지역 내 EU

비가입국 중에서도 EU 대북제재 동참한 국가들13)도 있어 구주 지역의

13) 1.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잠재적 가입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아르메니아가 EU의 강력하

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에 동조하기로 결정(송병승, 2016) 2. 마케도니아, 몬테네

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가 EU의 대북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17명을 추가 조치에 동참(김병수, 2018)



- 51 -

제재 이행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부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수권법을 제정하고 이

에 근거하여 지정된 각 행정부처가 위임입법을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수권법에 의한 결의 이행은 이행의 법적 근거가 해당 수권법이 된

다. 수권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으로는 미국(United Nations Partici

pation Act 1945), 영국(United Nations Act 1946), 호주(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뉴질랜드(United Nations Act 1946), 캐나다

(United Nations Act), 핀란드(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Obligations of Finland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1967), 네덜

란드(Sanctions Act 1977) 등이 있다.(백상미, 2014) 반면 중동ㆍ아프리

카 지역은 제재 이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북제재 회피처로 지목

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2) 이행범위

아주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은 기타>금융>무기, 구주ㆍ중남미 지역은

기타>무기>금융, 북미는 기타>무기=금융 순을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기타 범위의 보고율이 높은 것은 기타 범위가 무역ㆍ인력ㆍ검색ㆍ운송ㆍ

기타 범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동 지역의 무기 범위 보고율이 41.9%로 다른 지역의 무기 범

위 보고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동은 아프리카와 더불어

무기ㆍ군사 협력 관계를 현재까지도 유지하며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대

표적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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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지역별 이행범위

　
지 역

전체
아주 중동 아프리카 구주 북미 중남미

이

행

범

위

무

기

빈도 65 18 17 232 11 39 382

지역 중 % 63.1% 41.9% 60.7% 83.5% 84.6% 83.0%

이행범위 중 % 17.0% 4.7% 4.5% 60.7% 2.9% 10.2%

전체 중 % 12.7% 3.5% 3.3% 45.3% 2.1% 7.6% 74.6%

금

융

빈도 80 30 24 219 11 31 395

지역 중 % 77.7% 69.8% 85.7% 78.8% 84.6% 66.0%

이행범위 중 % 20.3% 7.6% 6.1% 55.4% 2.8% 7.8%

전체 중 % 15.6% 5.9% 4.7% 42.8% 2.1% 6.1% 77.1%

기

타

빈도 95 36 28 245 13 42 459

지역 중 % 92.2% 83.7% 100.0% 88.1% 100.0% 89.4%

이행범위 중 % 20.7% 7.8% 6.1% 53.4% 2.8% 9.2%

전체 중 % 18.6% 7.0% 5.5% 47.9% 2.5% 8.2% 89.6%

전체
빈도 103 43 28 278 13 47 512

전체 중 % 20.1% 8.4% 5.5% 54.3% 2.5% 9.2% 100.0%

3. 결의안별 이행도

1) 이행강도

결의안별 이행강도는 3>2>1의 순서가 가장 많았고(2094ㆍ2321ㆍ2375

ㆍ2397(17)호), 3>1>2의 순서(2371ㆍ2397호)가 다음을 이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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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호는 1>2>3, 1874호는 1>3>2, 2270호는 2>3>1, 2397호 8항은

2>1>3 순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제재 기간(1718〜2094호)에서 포괄적 제

재 기간(2270〜2397호)으로 올수록 결의안별 이행강도가 높아졌다.

[표 4-11] 결의안별 이행강도

　
이 행 강 도

전체
1 2 3

결

의

안

1718

빈도 34 33 22 89

결의안 중 % 38.2% 37.1% 24.7% 　

이행강도 중 % 23.1% 13.0% 10.9% 　

전체 중 % 5.7% 5.5% 3.7% 14.8%

1874

빈도 24 33 31 88

결의안 중 % 27.3% 37.5% 35.2% 　

이행강도 중 % 16.3% 13.0% 15.4% 　

전체 중 % 4.0% 5.5% 5.2% 14.6%

2094

빈도 8 17 16 41

결의안 중 % 19.5% 41.5% 39.0% 　

이행강도 중 % 5.4% 6.7% 8.0% 　

전체 중 % 1.3% 2.8% 2.7% 6.8%

2270

빈도 19 36 28 83

결의안 중 % 22.9% 43.4% 33.7% 　

이행강도 중 % 12.9% 14.2% 13.9% 　

전체 중 % 3.2% 6.0% 4.7% 13.8%

2321

빈도 18 39 32 89

결의안 중 % 20.2% 43.8% 36.0% 　

이행강도 중 % 12.2% 15.4% 15.9% 　

전체 중 % 3.0% 6.5% 5.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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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강 도

전체
1 2 3

결

의

안

2371

빈도 8 12 15 35

결의안 중 % 22.9% 34.3% 42.9% 　

이행강도 중 % 5.4% 4.7% 7.5% 　

전체 중 % 1.3% 2.0% 2.5% 5.8%

2375

빈도 13 26 26 65

결의안 중 % 20.0% 40.0% 40.0% 　

이행강도 중 % 8.8% 10.3% 12.9% 　

전체 중 % 2.2% 4.3% 4.3% 10.8%

2397

빈도 10 13 16 39

결의안 중 % 25.6% 33.3% 41.0% 　

이행강도 중 % 6.8% 5.1% 8.0% 　

전체 중 % 1.7% 2.2% 2.7% 6.5%

2397
(17)

빈도 2 17 14 33

결의안 중 % 6.1% 51.5% 42.4% 　

이행강도 중 % 1.4% 6.7% 7.0% 　

전체 중 % 0.3% 2.8% 2.3% 5.5%

2397
(8)

빈도 11 27 1 39

결의안 중 % 28.2% 69.2% 2.6% 　

이행강도 중 % 7.5% 10.7% 0.5% 　

전체 중 % 1.8% 4.5% 0.2% 6.5%

전체
빈도 147 253 201 60114)

전체 중 % 24.5% 42.1% 33.4% 100.0%

14) 602개 유효 보고서 중 보고서 제출이 비의무인 2356호를 이행한 pakistan6

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결측치 1개가 추가되었다. kyrgyzstan3은 2321

호와 2356호를 동시에 이행했다고 보고하여 2321호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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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2397호 8항을 이행한 보고서의 강도 2 비율(69.2%)이 다

른 결의안 중 강도별 편차에 비해 높고, 강도 3의 비율(2.6%)이 유독 낮

은 것이다. 이는 안보리가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결의안 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회원국들에게 관할권 내

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요구하는 2397호 8항에 대해서만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이행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행범위

결의안별 이행범위는 2375ㆍ2397ㆍ2397(17)ㆍ2397(8)호가 기타>금융>

무기 순으로 보고율이 가장 높고, 2094ㆍ2270ㆍ2321호는 금융=기타>무

기, 1718ㆍ1874호는 무기>기타>금융, 2371호는 금융>기타>무기 순으로

이행범위 보고를 달리했다.

세부 범위별 결의안 보고율은 무기 범위 1874호>1718호>2321호>2270

호>2375호>2094호>2397호=2397(17)호>2371호>2397(8)호, 금융 범위 23

21호>2270호>2375호>1874호>1718호>2094호>2371호>2397호>2397(17)

호>2397(8)호, 기타 범위 2321호>1874호>2270호>2375호>1718호>2397(8

)호>2397호=2397(17)호>2094호>2371호 순서를 보였다.

맞춤형 제재 기간(1718∼2094호)의 이행범위 보고는 무기(29.6%)>기타

(29%)>금융(24.4%)이고, 포괄적 제재 기간(2270∼2397호)에는 기타(58.3

%)>금융(51.4%)>무기(43.8%)이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기간에는 무기

고, slovenia2도 1874∼2356호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2321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로 보았다. 안보리는 portugal6가 2375호를 이행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내용은

2397호에 해당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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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중심의 보고가 높았던 반면, 포괄적 제재 기간에는 기타 범위 중심

으로 변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재 내용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행보고서 상에서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따라 제재를 이행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2] 결의안별 이행범위

　 이 행 범 위
전체

무기 금융 기타

결

의

안

1718

빈도 62 43 54 72

결의안 중 % 86.1% 59.7% 75.0% 　

이행범위 중 % 16.2% 10.9% 11.8% 　

전체 중 % 12.1% 8.4% 10.5% 14.1%

1874

빈도 64 54 62 72

결의안 중 % 88.9% 75.0% 86.1% 　

이행범위 중 % 16.8% 13.7% 13.5% 　

전체 중 % 12.5% 10.5% 12.1% 14.1%

2094

빈도 28 30 30 35

결의안 중 % 80.0% 85.7% 85.7% 　

이행범위 중 % 7.3% 7.6% 6.5% 　

전체 중 % 5.5% 5.9% 5.9% 6.8%

2270

빈도 52 60 60 67

결의안 중 % 77.6% 89.6% 89.6% 　

이행범위 중 % 13.6% 15.2% 13.1% 　

전체 중 % 10.2% 11.7% 11.7% 13.1%

2321

빈도 60 66 66 72

결의안 중 % 83.3% 91.7% 91.7% 　

이행범위 중 % 15.7% 16.7% 14.4% 　

전체 중 % 11.7% 12.9% 12.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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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 범 위
전체

무기 금융 기타

결

의

안

2371

빈도 23 29 28 30

결의안 중 % 76.7% 96.7% 93.3% 　

이행범위 중 % 6.0% 7.3% 6.1% 　

전체 중 % 4.5% 5.7% 5.5% 5.9%

2375

빈도 43 56 58 60

결의안 중 % 71.7% 93.3% 96.7% 　

이행범위 중 % 11.3% 14.2% 12.6% 　

전체 중 % 8.4% 10.9% 11.3% 11.7%

2397

빈도 24 27 31 34

결의안 중 % 70.6% 79.4% 91.2% 　

이행범위 중 % 6.3% 6.8% 6.8% 　

전체 중 % 4.7% 5.3% 6.1% 6.6%

2397
(17)

빈도 24 26 31 31

결의안 중 % 77.4% 83.9% 100.0% 　

이행범위 중 % 6.3% 6.6% 6.8% 　

전체 중 % 4.7% 5.1% 6.1% 6.1%

2397
(8)

빈도 2 4 39 39

결의안 중 % 5.1% 10.3% 100.0% 　

이행범위 중 % 0.5% 1.0% 8.5% 　

전체 중 % 0.4% 0.8% 7.6% 7.6%

전체
빈도 382 395 459 512

전체 중 % 74.6% 77.1% 8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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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397호 17항과 8항은 기타 범위 보고율이 100%를 나타낸다. 포

괄적 제재기간에 포함되는 결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타 범위에 포함

되는 ‘무역, 인력, 검색ㆍ운송, 기타’와 관련된 조치들이지만, 특히 2397호

8항은 다른 결의안들에 비해 무기ㆍ금융 범위 보고율(5.1%, 10.3%)이 매

우 낮은 편이다. 이는 안보리가 기타 범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2397호 8

항에 대해서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여, 결의안 내 다른 조항이 제재하

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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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제언

안보리 제재가 UN 회원국들의 이행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제재라는

점을 상기하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이행도

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영구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ㆍ법적ㆍ상

업적 평화를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한 칸트의 시각을 적용하여, 회원국들

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아보았다.

첫째, 이행도 점검 결과, 회원국들은 기존 자국법 체계 내에서 기타 범

위의 제재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이행하고 있었다. 전체 이행강도 측면에

서는 2>3>1의 순으로, 전체 이행범위는 기타>금융>무기 범위의 보고율

이 높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에 비해 포괄적 제제 기간의 이행강도는 높

아졌고, 이행범위는 맞춤형 기간에는 무기>기타>금융이고, 포괄적 제재

기간에는 기타>금융>무기이었다. 이를 통해 제재 초기 이행은 무기 중

심이었던 반면, 후기로 오면서 금융에서 기타 중심으로 중심축이 옮겨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재의 내용 변화와도 동일한 흐름인 것으로, 회

원국들이 결의안에 따라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가 시작된 첫 물음으로 돌아가,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배경에

는 UN 회원국들이 이행강도를 높이고 결의안을 준수하여 제재를 이행

한 원인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모든 범위에서 민주주의(민주적 평화), PKO분담

금(법적 평화), 상품무역비율(상업적 평화) 요인들이 이행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국가일수록, 국제 평화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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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높을수록, 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일수록 대북제재 이행도가 높고,

PKO분담금 비율 요인이 다른 유효 요인보다 이행강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행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KO분담금 비율

이 높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칸트

의 국제평화 구상이 현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Hurrell, 1990)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제재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 논의들도 재확인되었다.(Lektzian &

Souva, 2003) 더불어 아주ㆍ중동ㆍ중남미 지역의 이행도가 낮다는 결과

도 도출되어, 대북제재 회피 지역으로 지목되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금융

ㆍ기타 범위에서는 아프리카 지역도 이행도가 낮았다.

주목할 점은 2397호 8항을 이행한 보고서들은 다른 이행보고서의 강도

별 편차에 비해 기타 범위 보고율이 100%이고 강도 2 비율이 다른 결의

안에 비해 높고 강도 3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는 안보리가 UN 회원

국들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 철수를 요청하는 2397호 8항에 대해 이행의

무를 결의안 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

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이행을 구체적

으로 촉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기타 범위에

서만 2397호 8항의 이행보고서는 이행강도가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가 많지 않고 파견 국가 또한 대부분

북한과 친소관계가 있어, 강도가 높지 못할 소지가 있다. 실제 제출된 보

고서들의 강도는 대부분 강도 1∼2 수준이다. 게다가 제출 시한이 2020

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은 등 회귀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 요소가 있다.

북한의 무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 제재 추가 카드를 꺼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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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와 추가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가혹하고 더 추가할 분야도 없다는

반대 의견이 상존한다. UN을 주도하는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에 달린 사

안이고, 앞으로 대북ㆍ대미 대화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

다. 향후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경우, 이행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이고 세밀한 내용으로 이행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제 2 절 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가 대북제재의 내용

과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도를 분석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

였다. UN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주장한 확정조항에 따라 민주적ㆍ법적ㆍ상업

적 평화의 범주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범주와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달리 구성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UN을

구성하는 회원국들을 주체로 정량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북제재가 시작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

된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북제재와 관

련한 선행연구들은 제재 내용과 제재의 대북 영향에 초점을 두어 특정

시기 북한 경제지표 변화를 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제재가 적용된

전체 기간 동안을 분석 시기로 하고 국제사회와 다자제재의 의미를 재조

명함으로써 대북제재 이행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완했다.

한편 이행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이행은 차이가 있어 본 연구 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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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알 수 있으나, 국가 대표성을

가지는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ㆍ허위 내용 보고 또는 위반 사실 은폐 등의 가

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출된 보고서는 대개

이행강도와 이행범위가 중간 수준이었지만, 대북제제위원회와 전문가패

널은 다수의 대북제재 회피ㆍ우회사례들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중동과 아

프리카를 지목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북한

과 지리ㆍ정치적으로 인접한 국가라는 점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시로

활용한다. 이에 이행보고서의 내용과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의 보

고서상 적발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주제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어느 나라이든 UN 회원국이라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

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

고자 고안된 만큼 이사국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일치된 모습

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이행보고서 제출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이자 의무임을 상기하고,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향후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국제사

회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당사자인 우리도 북한발 세계 안보위

협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

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과 국제적 이행 방향 수립에 참고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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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UN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내용 정리

결의안 원인 주요내용

825호

(1993.5.11)

北, NPT 탈퇴

(1993.3.12)
o 1차 북핵 위기 당시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

1540호

(2004.4.28)
o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1695호

(2006.7.15)

미사일 발사

(2006.7.5)

o 유엔 차원의 첫 규탄성 결의

o 미사일 관련 물자ㆍ상품ㆍ기술ㆍ자금 이전 금지

o 회원국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 행위 감시 요구

1718호

(2006.10.13)

1차 핵실험

(2006.10.9)

o 1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토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

o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 위원회 구성

o 북한 화물 검색 협조 요구

o 사치품 공급ㆍ판매 및 WMD 수출 금지

o 핵ㆍWMD 프로그램 자금 지원 제재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o 모든 무기 관련 물자 금수조치 확대 및 기술 거래 금지

o 대북 수출입 선박내 의심화물 검색 가능

o 안보리에서 금지한 북핵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무상원조 감축 등 회원국들의 모든 대북금융지원 금지

o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구성

2087호

(2013.1.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o 회원국들에게 북한 무기 관련 프로그램ㆍ연구에 이용하

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압수ㆍ파괴할 권리 부여

o 자국 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사 절차 명료화

o 현금 다발(벌크 캐시)을 이용한 금융제재 회피 수법

환기 등 북한 금융기관 감시 강화 촉구

o 제재 대상 지목 : 단체 6곳, 개인 4명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o 금수물품 적재 의심 선박ㆍ항공기 검색 의무화

o 핵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 금지

: 금수리스트 및 금수사치품 목록 확대

o 북한내 은행지점, 계좌개설 금지 촉구

o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o 제재 대상 추가 : 개인3명, 기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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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o 북한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의무화

o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금수조치

- WMD 생산 관련 물품거래 대상 ‘캐치올’ 수출통제 의무화

- 제재 대상 품목외 무기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대상 금수조치 적용 가능

o 북한 광물 금수조치

- 그 중 북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ㆍ철광석을 UN

회원국들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철, 철광 수출 금지

o 민항기 해외급유를 제외한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o 제재 대상 추가 : 개인 16명, 단체 12곳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o 북한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 연간 4억$

-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량 증가에

따른 조치로, 수입신고도 의무화시킴

o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

o 외교활동 제한 조치 : 북한 공관 인력규모 감축 촉구,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o 검색ㆍ차단 및 운동 제한 조치 :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ㆍ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ㆍ운영

ㆍ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ㆍ재보험 금지 등

o 금융 통제 조치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ㆍ계좌 폐쇄

(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ㆍ

사적 금융 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2356호

(2017.6.2)

탄도미사일발사

(2017.5.14)
o 제재 대상 추가 : 기관 4곳, 개인 14명

2371호

(2017.8.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7.7.4,

7.28)

o 북한산 석탄ㆍ철ㆍ철광석ㆍ납ㆍ해산물 등 수출 전면 금지

o 북한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조치

o 북한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 차단 조치 :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같은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o 제재 대상 추가 : 개인 9명, 단체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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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o 대북 유류공급 제한

-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 부과 : 2017.10

∼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 대북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

-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LPG) 공급 전면 금지

o 북한 섬유품목 해외수출 전면 금지

o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공해상 북한선박과의선박간 이전금지조치 도입

o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 합작사업 전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o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ㆍ발급 금지(결의안

이전 계약은 제외, 계약기간 만료시 비자갱신 금지)

o 제재 대상 추가 : 개인 1명, 당ㆍ정 3곳

2397호

(2017.12.23)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7.11.29)

o 대북 유류공급 제한 강화

-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50만배럴로 감축

- 대북 원유공급량은 현 수준(연간 400만 배럴) 동결

- 회원국별 대북 원유 공급량 제재위에 보고 의무화

- 단,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

o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o 북한 외화벌이 수단 차단 조치 강화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

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

- 수산물 수출 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o 해상차단 조치 강화

-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

o 제재 대상 추가 : 김정은 등 466건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외교부, 2016, 2017aㆍbㆍ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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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antian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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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UN member states have implemente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finds the factors which could

affect the strength by scopes with Kantian perspective. A total of 602

implementation reports submitted by UN member states between 2006

and 2019 are analyzed by using content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implementation was approached in two

aspects: the strength and scope nexus. Kant's Perpetual Peace

suggested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democratic system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to states as the

preconditions for achieving peace between nations. Applying Kantian

perspective, the category of factors were reconstructed as 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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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d commercial peace.

The results show that UN member states most implemented the

sanctions within their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others scope.

And in all areas of implementation, Democratic Index(democratic

peace), PKO Rates(legal peace), and Merchandise Trade Rates to

GDP(commercial peac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PKO Rates affect on the strength of sanctions more than the other

factors. To lead the implementation, it requires to elicit changes from

the states with high PKO Rates. In addition, member states took

more implementation strongly in the later than first, and were doing

the sanction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cope. This confirmed

that Kantian Perspective is still linked to the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pecially resolution 2397(8), which calls for the withdrawal of

North Korean workers from the member states, has a 100 percent

report rate, and the strengt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resolutions. This is because it has requested for specific

implementation, such as a separate deadline for submission of interim

and final reports only for this paragraph. It is unlike the existing

method Security Council imposes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implementation report on the entire resolution. Through this analysis,

if additional sanctions are imposed on the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y need to be proposed in the form of intensive sanctions, including

urging the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details in order to drive

its implementation.

Keywords :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lementation, UN,

Member States, Security Counci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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